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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고용부,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
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(4.22~5.31) 시작

□ 정부는 국토부, 고용부,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

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(4.22~5.31)에 나선다.

 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(3.22~4.19)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

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·작업 고의지연,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

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. 

  - 또한,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·배포할 예정이다. 

 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, 

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

단속을 실시한다.

 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△갈취 

△업무방해 △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·중점 단속 

대상으로 하되, 부실시공·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

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.

 ㅇ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

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.

□ 한편, 지난 3.20부터 4.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, 월례비 강요, 

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.

 ㅇ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(3.14~29) 결과에 따르면, 월례비 및 

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*하였고,

     * 작년 대비 월례비 수수자(1,215명 → 72명) 및 지급 금액(710만원 → 381만원) 감소



  -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(1,000개소) 및 방문 점검(50개소) 결과, 

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.

  - 경찰청 역시,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, 

지난해 ‘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(’22.12.8~’23.8.14)’ 중 총 4,829명 

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그러나,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(3.14~29)에서 여전히 

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*가 접수됐고,

     * 초과근무비, 월례비 강요(250건, 87.7%),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·집회(30건, 10.5%)

  -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

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*도 있었다.

     * A건설현장에서 B노조가 산안법,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건(3개월간)의 

민원을 제기, 이후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

□ 박구연 국무1차장은, “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

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”며,

 ㅇ “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,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

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

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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